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61,336,126 25,840,084

일반회계 756,649,567 22,699,487

특별회계 104,686,559 3,140,597

공기업특별회계 36,641,320 1,099,2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641,320 1,099,240

기타특별회계 68,045,239 2,041,35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798,588 383,958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9,973,130 299,19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26,851 147,80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80,945 29,4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22 91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25,036,599 751,098

주택사업특별회계 2,259,424 67,78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01,000 36,030

경영사업특별회계 352,140 10,564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2,540,154 76,205

주차장특별회계 6,861,525 205,846

기반시설특별회계 1,111,861 33,356

제  2 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 201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9,016,54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한다.

  1. 총액인건비     2. 지방채상환 원리금

제  6 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


